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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의원발의 「지방공기업법」개정(안) 의견조회

        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  가.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0264호('17.8.25.) 

          나.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10743호('17.8.28.) 

         2.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('16.11.28.)한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안에 대하여 

수정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제출서식을 참고하시어 2017.8.31(목)까지 제출해주시

기 바랍니다.  

          ※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

         ○ 법안 주요내용  

          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지방공사·공단 임직원에 대하

여 직무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

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

  

붙임 : 1. 관련 공문 1부 

       2. 일부개정법률안 1부 

       3. 의견 제출서식 1부.  끝.  
  

수신자 가1~가51,나1-2，다1，마27，아1-3,나1-아19,나1-아19,자1-자5 

대리 홍주희 처장 전결 08/2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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